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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공보담당관 이준호

전화 팩스02-530-4154 / 0502-193-1199

제 목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사건 수사결과｢ ｣

서울중앙지검 형사 부5 부장검사 김태헌( )는 금일(8. 20.) 시청역 인근 역주행
사고로 다수 인명피해 명 사망 명 상해 를 일으킨 피고인 을(9 , 5 ) A○○
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검찰은 사건발생 당일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,

-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하여 충실한
증거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

-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 송치하도록,
하였습니다.

송치 이후에는 대검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,
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,

-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( ) 피고인의 가속페달
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함과 동시에,

-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 가 무력화되어 작동‘ ’ *
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,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
장치가 작동하고,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대기압과 진공의 압력차를 이용하여* 작은 답력으로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

본건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년 이하( 5 ,

경합범 가중 시 년 월 이하7 6 )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.

-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,
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.

향후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
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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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·

 피고인

❍ ○○

공소사실의 요지

❍

※ 사고 개요도 참조

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청역 인근① 호텔 주차장에서 출차○○ 일방통행②

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하기 시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③

옆으로 차량 통과 ④ 도로 왼편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충격사상 보행자 명· ( 9

사망 명 상해, 3 ) 교차로 통행 중이던⑤ 승용차 대 충격운전자 명 상해2 ( 2 ) 

교차로 가로질러 서서히 멈춰⑥ 최종 정차제동등 점등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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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주요 수사 경과

❍ ○○

※ 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 급발진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, 제출

❍

❍ ○○

Ⅲ 수사 의의 및 참고사항

 다중 인명피해 사건에서 검 경 협력수사·

❍

❍

검찰 직접수사로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임을 명확하게 규명

❍

* AVN(Audio·Video·N 의 약자로 차량 내 오디오와 멀티미디어 장치avigation , ,

내비게이션 장치 등이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차량용 전장 부품)

** EDR(Event Data R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ecorder,

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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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
※ 가해 차량은 충격 시 관성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된 것을 제외

하면, 역주행 당시에는 제동등이 전혀 점등되지 않았음 최종 정차 시 점등( )

※ 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하여 작동원리를 직접 확인

제동페달 답력(kgf)

제동페달 행정(mm)

제동등 점등

사고차량 실험 장면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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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인명피해범죄 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 절감 ｢ ｣

❍

❍

Ⅳ 향후 계획

❍

▨


